
 

 

 

제5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 

⚫ 종류주식의 전환권 부여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변경 

최초 통지(3/13) 정관 개정(안) 금번 수정 통지 정관 개정(안) 변경 사유 

제8조의 4 (전환주식) 

1.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

우, 다음의 각 호에 의해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

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. 

2. 회사는 다음 각 항에 의거 주주의 종류주식을 전환

할 수 있다. 

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

며, 전환 비율은 주식발행 시 회사의 재무상황, 영업

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

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

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, 전환조건, 전환으

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

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

③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

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전환기간 내에 

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

된 것으로 본다. 

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

가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다. 

가.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관사, 한국거

래소, 명의개서대리인 등 상장 이해관계자

가 상장 필수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   

나. 종류주식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 유통

이 제한 또는 저해되어 주주 이익이 침해

된다고 판단될 경우  

다.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

배권 등 보통주식 대비 실질적 가치 및 효

력이 미비한 경우  

3. 주주는 다음 각 항에 의거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

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

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

전환 비율은 주식발행 시 회사의 재무상황, 영업실적 

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

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

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, 전환조건, 전환으

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

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

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

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전환기

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

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 

제8조의 4 (전환주식) 

1.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, 

다음의 각 호에 의해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

따라 전환할 수 있다. 

2. 회사는 다음 각 항에 의거 주주의 종류주식을 전환

할 수 있다. 

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

며, 전환 비율은 주식발행 시 회사의 재무상황, 영업

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 

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

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, 전환조건, 전환으

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주

주총회에서 정한다. 

③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2년 이내의 

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 다만, 전환기간 내에 

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

된 것으로 본다. 

④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

가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다. 

가.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관사, 한국거

래소, 명의개서대리인 등 상장 이해관계자

가 상장 필수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   

나. 종류주식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 유통

이 제한 또는 저해되어 주주 이익이 침해

된다고 판단될 경우  

다. 제8조의2에 의한 종류주식의 잔여재산 분

배권 등 보통주식 대비 실질적 가치 및 효

력이 미비한 경우  

3. 주주는 다음 각 항에 의거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

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

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

전환 비율은 주식발행 시 회사의 재무상황, 영업실적 

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 

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

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, 전환조건, 전환으

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주

주총회에서 정한다. 

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2년 

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. 다만, 전환기

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, 전환기간 만료

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 

 

과거 기 발행한 종류주식

을 포함하기 위한 정확한 

문구 표기 및 유권해석의 

명확화 

 

 

 

회사 이사회 대신 전체 주

주가 참여하는 주주총회 

결정을 통한 주주 권리 및 

이익 보호 

 

최초 발행한 종류주식의 

발행일이 조만간 10년을 

초과함에 따라 전환기간을 

추가 확대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회사 이사회 대신 전체 주

주가 참여하는 주주총회 

결정을 통한 주주 권리 및 

이익 보호 

 

최초 발행한 종류주식의 

발행일이 조만간 10년을 

초과함에 따라 전환기간을 

추가 확대 

 

 


